
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

저소득층 인정 범위  ※저소득층 범주에 다음 2가지 사항 모두 인정

- 기초생활수급자, 최저생계비 150% 이하(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)

- 소득 1~3분위

다문화가족 지원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  1.  “다문화가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 

   가. 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

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   나.  「국적법」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

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  1.  “북한이탈주민”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“북한”이라 한다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

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.

사회적 배려 대상자 제출서류

기초생활 보호 

대상자 또는 그 자녀

❶ 기초 생활 수급자 확인서 1부 (주민자치센터 발급)

❷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지원자의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발급) 

차상위계층

차상위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

❶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또는 증명서 1부 (주민자치센터 발급)

❷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지원자의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발급)

차차상위계층
건강보험료 납입액 증명서 및 관련 증빙 자료

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
소득 1～3분위 소득 분위 확인 자료 (한국장학재단 발급)

다문화가정 자녀

❶ 국적취득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여권사본

❷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지원자의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발급) 

※혼인관계증명 포함

북한이탈주민

❶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(자치

단체장 또는 통일부장관 발행)

❷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지원자의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발급) 

❸ 주민등록등본 1부


